
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[별표 1의2] <개정 2020. 8. 4.>

전문인력의 자격기준(제37조제1항제2호 관련)

 1.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정보보호전문가(SIS)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

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

 2. 「전자정부법」 제60조에 따른 감리원(ISA)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

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
 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관리기술

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통신기술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정보처리

기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

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

 4.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(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

on)의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(CISA)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

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

 5.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(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

y Certification Consortium)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(CISSP) 자격을 취

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

사람 

 6.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격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

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

 비고

  "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"이란 공공기

관, 법인 및 단체 등의 임직원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(암호기술, 

인증기술 등을 말한다), 시스템ᆞ네트워크 보호(시스템 보호, 해킹ᆞ바이러스 대응, 

네트워크 보호 등을 말한다) 또는 응용서비스 보호(전자거래 보호, 응용서비스 보

호, 정보보호 표준화 등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계획, 분석, 설계, 개발,  

운영, 유지ᆞ보수, 감리, 컨설팅 또는 연구ᆞ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

람을 말한다.


